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4,887,148 28,946,614

일반회계 728,598,637 21,857,959

특별회계 236,288,511 7,088,655

공기업특별회계 167,886,865 5,036,60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6,048,436 2,281,45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034,776 1,321,04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803,653 1,434,110

기타특별회계 68,401,646 2,052,049

주택사업특별회계 3,293,703 98,811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587,705 137,63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00,000 6,0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70,569 2,11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014,864 180,446

교통사업특별회계 10,251,420 307,54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2,612,588 678,378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1,370,797 641,124

제 2 조 세입 ㆍ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 ㆍ 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57,31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